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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4. 4. 17.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이용민 |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2. CODA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 및 성과
3. 이 사건 판결과 저작권 침해 관련 기존 중국의 판결선고 결과의 비교
4. 시사점

1. 의의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G***’을 운
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주범인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BL****’, ‘B*D*’, ‘B*G***’ 등으로 여러 차
례 변경하며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
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한화 약 3억 3,000만원)으
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월, 벌금 170만 위안(한화 약 3억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A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B
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의 C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TV와 영화사들로 구성된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CODA))1)'(이하 ‘CODA’)의 형사고발에 따라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 CODA 공식 홈페이지, https://coda-cj.jp/

https://coda-cj.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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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DA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 및 성과

  CODA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기관과 공
동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일본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이 발
견될 경우 중국, 홍콩, 대만 등 현지 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동 단속을 실시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2)3)

 최근의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이 이번 사건으로 CODA가 운영자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하고 운영자를 형사고발하면서, 사이트를 폐쇄하게 된 것이다. CODA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국제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오픈소스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운영자를 특정하였으며, CODA북경사무소를 중국
의 NGO법인으로 인정받아 당사자 신분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CODA는 브라
질을 거점으로 현지 포르투갈어로 자막을 달아 운영하는 불법저작물 공유 사이트 4곳을 
확인하여 2022년 11월 브라질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고,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 
이후 13곳의 사이트가 폐쇄되었다.4)

  이렇듯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단속을 위하여, CODA는 2021년 4월부터 일본 경제산업
성의 지원을 받아 '크로스보더 집행 프로젝트(CBEP : 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온라인상의 정보를 수
집하여 침해 행위와 범죄자를 식별하는 '온라인 프로파일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CODA는 크롤링 기술에 의한 사이트 감시와 핑거프린트 기술에 의한 동영상 인식을 결합
한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자율 운영으로 전환한 이 
센터는 콘텐츠 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무단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각 
사이트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CODA는 불법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이
트가 발견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등에 해당 사이트의 은행 계좌 등의 동결
을 요청하며, 일본 내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정기적으
로 공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판결과 저작권 침해 관련 기존 중국의 판결선고 결과의 비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7조5)는 영리목적 저작권 침해 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 한국저작권보호원, “대만 검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2021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
향 61-65면

3) CODA 사업소개, https://coda-cj.jp/en/activity/enforcement/
4) CODA, 36 Japanese anime pirated sites closed due to Brazil’s “Operation Animes” all-out crackdown, 

2023.04.20. https://coda-cj.jp/en/news/289/
5) 第⼆百⼀⼗七条　 以营利为⽬的，有下列侵犯著作权情形之⼀，违法所得数额较⼤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

https://coda-cj.jp/en/activity/enforcement/
https://coda-cj.jp/en/new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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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 이
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7조: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로서 불법 수
입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정기 징역 또는 형
사 구류에 처하며 벌금에 부가하거나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입의 금액이 크
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정기 징역에 처하
며 벌금에 부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관련 판례로, 중국 쓰촨성 청두시 첨단기술 개발구 인민법원(四川省成都市⾼新技术产
业开发区⼈民法院)은 바둑게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법소득을 
약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7,180만원)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벌금 400
만 위안(한화 약 7억 4,360만원)이 병과된 판결례가 있다.6) 또한,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후추구 인민법원(江苏省苏州市虎丘区⼈民法院)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등 프로그램
을 다수 컴퓨터에 불법복제하고 292만 위안(한화 약 5억 4,290만원)의 위법소득을 얻은 
피고인들 중 1인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개월, 다른 2명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7)

  이 사건 판결 선고 결과는 일본 CODA 측에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얻은 결과
라는 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최대규모 불법복제 사이트가 폐쇄되고 그 운영자
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어 보인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일본의 해외 콘텐츠 유통 및 보호를 위한 협회인 CODA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외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를 폐쇄하고 운영자들을 처벌한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운영자들의 침해 정도와 비교
하면 그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경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한편, 한국의 최근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살펴보니,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
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违法所得数额巨⼤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
（⼀）未经著作权⼈许可，复制发⾏其⽂字作品、⾳乐、电影、电视、录像作品、计算机软件及其他作品的；

6)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법원, 게임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에 징역 5년, 벌금 400만 위안 병과”, 북경사무소 해외센터뉴스 
제2019-152호

7) 이항수, “[특파원 칼럼] 불법복제 처벌하는 중국”, 조선일보, 2009.08.2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5/2009082502020.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5/2009082502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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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사례가 있었다. 코코와(Kocowa)8)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
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V 운영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하였고, 원
고 측과 유사한 상표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저장, 복제, 배포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9)

  개별 기업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
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관련 협회가 대규모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의 형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8) 코코와는 SK텔레콤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합작해 만든 회사로, 북남미 지역에서 적법하게 콘텐츠 제공 사업
을 하고 있는 OTT기업이다.

9) 장우정, “미주 K-OTT 코코와, 불법 스트리밍과 전쟁서 승소”, 조선일보, 2024.02.16.,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02/16/LAZO4WCLJFCVVPW4OLMSFMOWIM/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02/16/LAZO4WCLJFCVVPW4OLMSFMOWIM/

